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- 집합건물 -

[집합건물]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03-12 대호맨션 제상가동 제2층 제202호

고유번호 1850-1996-178839

열 람 용

열람일시 : 2026년04월24일 14시22분10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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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 표  제  부  】 ( 1동의 건물의 표시 )

표시번호 접  수 소재지번,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
1 1985년8월13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도면편철장 제256책제321장
(전 1) 503-12 2층

대호맨션 제상가동 근린생활시설
1층 181.08㎡
2층 181.08㎡
지하 140.82㎡

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
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
2000년 08월 14일 전산이기

(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)

표시번호 소 재 지 번 지  목 면 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
1 1.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대 1229.8㎡ 1985년8월13일
(전 1)    503-12

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
의하여 2000년 08월 14일 전산이기

【  표  제  부  】 (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)

표시번호 접  수 건 물 번 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
1 1985년8월13일 제2층 제202호 철근콘크리트조근린 도면편철장 제256책제327장
(전 1) 생활시설

86.58㎡

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
의하여 2000년 08월 14일 전산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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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대지권의 표시 )

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
1 1 소유권대지권   122980분의 5248 1985년8월2일 대지권
(전 1) 1985년8월13일

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
의하여 2000년 08월 14일 전산이기

【  갑      구  】 ( 소유권에 관한 사항 )

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

1 소유권보존 1985년8월13일 소유자  주식회사대호주택
(전 1) 제2604호    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532-1

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
의하여 2000년 08월 14일 전산이기

2 압류 2010년12월13일 2010년12월10일 권리자  부산광역시사하구
제50875호 압류(세무과-23

027)

3 임의경매개시결정 2020년6월11일 2020년6월10일 채권자  황정남  500902-*******
제34540호 부산지방법원    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549번길 29, 101동

서부지원의     702호(하단동, 청목미르피아아파트)
임의경매개시결
정(2020타경103
956)

4 강제경매개시결정 2024년9월24일 2024년9월24일 채권자  황정남  500902-*******
제41998호 부산지방법원    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549번길 29, 101동

서부지원의     702호 (하단동, 청목미르피아아파트)
강제경매개시결
정(2024타경110
051)

5 강제경매개시결정 2024년9월24일 2024년9월24일 채권자  정치수  450225-*******
제41999호 부산지방법원     거제시 성산로 176 (덕포동)

서부지원의
강제경매개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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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

정(2024타경110
068)

6 3번임의경매개시결 2024년9월30일 2024년9월26일
정등기말소 제43520호 취하

7 2번압류등기말소 2026년4월2일 2026년3월30일
제1839938호 해제

【  을      구  】 (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)

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

1 근저당권설정 1986년7월3일 1986년7월3일 채권최고액  금28,000,000원
(전 2) 제868호 설정계약 채무자  주식회사대호주택

    부산 사하구 괴정동 532-1
근저당권자  주식회사국민은행
   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-1
    ( 괴정동지점 )
공동담보목록 제314호

2 전세권설정 1990년7월13일 1990년7월12일 전세금  5,000,000원
(전 4) 제3380호 설정계약 범  위  학원용 건물전부

존속기간  1990년7월12일부터
          1991년7월11일까지 만1년
반환기  1991년 7월 11일
전세권자  박금선  650110-*******
    부산 사하구 괴정동 491-9 국제아파트 2동
    406호

2-1 2번전세권변경 1991년2월8일 1991년2월8일 존속기간  1992년 2월 8일까지
(전 4-1) 제1867호 변경계약 반환기  1992년 2월 8일

3 근저당권설정 2000년2월18일 2000년2월10일 채권최고액  금80,000,000원
(전 8) 제5024호 설정계약 채무자  주식회사대호주택

    부산 사하구 괴정동 532-1
근저당권자  정치수  450225-*******
    거제시 덕포동 364
공동담보  503-12 토지 및 건물
          (상가동 201호,202호)

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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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

의하여 1번 내지 3번 등기를 2000년 08월 14일
전산이기

4 3번근저당권설정등 2001년12월26일 2001년12월25일
기말소 제61294호 해지

5 근저당권설정 2001년12월26일 2001년12월25일 채권최고액  금60,000,000원
제61295호 설정계약 채무자  주식회사대호주택

   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532-1
근저당권자  황정남  500902-*******
    부산 사하구 하단동 1176 가락타운 322-301
공동담보  건물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
          503-12 대호맨션 제상가동 제2층
          제201호

6 1번근저당권설정등 2019년10월15일 1992년3월31일
기말소 제56926호 해지

 --  이   하   여   백  --

관할등기소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 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‘기록사항 없음’으로 표시함.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[ 주 의 사 항 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
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850-1996-178839
[집합건물]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03-12 대호맨션 제상가동 제2층 제202호

1. 소유지분현황 ( 갑구 )

등기명의인 (주민)등록번호 최종지분 주           소 순위번호

주식회사대호주 단독소유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532-1 1
택 (소유자)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 갑구 )

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정보 주요등기사항 대상소유자

4 강제경매개시결정 2024년9월24일 채권자  황정남 주식회사대
제41998호 호주택

5 강제경매개시결정 2024년9월24일 채권자  정치수 주식회사대
제41999호 호주택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 을구 )

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정보 주요등기사항 대상소유자

2 전세권설정 1990년7월13일 전세금  5,000,000원 주식회사대
(전 4) 제3380호 전세권자  박금선 호주택

5 근저당권설정 2001년12월26일 채권최고액  금60,000,000원 주식회사대
제61295호 근저당권자  황정남 호주택

[ 참 고 사 항 ]

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
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
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
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‘확인불가’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

   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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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력일시 : 2026년 4월 24일 오후 2시22분10초


